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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사용하지도 않은 지하수 하수도 요금을 
내라고?”…‘환불’ 시정권고

 - 광주광역시, 미사용 유출지하수의 하수 처리 비용을 매월 부과
 - 국민권익위, 미사용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부당

□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*에 대해 하수 처리 사용료를 

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. 

  * 지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

오는 지하수

  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‘국민권익위’)는 공동주택 입

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*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

것은 부당하므로 그동안 부과한 요금을 환불하는 등 이를 개선하

도록 광주광역시에 시정을 권고했다.

 

□ 광주광역시는 관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가 공공하수처

리장으로 유입되어 하수 처리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

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매달 평균 1천3백69만 원, 가구당 약 1만4

천 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7개월간 부과했다. 

   이에 입주민들은 동 지하수는 사용하지 않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

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수도 사용료를 환불 해달라는 취지의 

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. 

□ 국민권익위 조사결과,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유출지하수가 공동주택 

지하 주차장 집수정에서 빗물관을 통하여 인근 수로로 배수되어 

입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. 



  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출지하수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

장 물 저장고에서 빗물관을 통하여 인근 수로로 배수되어 입주민

들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,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였다

고 볼 수 없으므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

고 보았다. 

   이에 광주광역시에 이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

료를 환불하고, 향후 유출 지하수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

다. 

□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“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잘못된 하

수도 사용료 부과로 손해를 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구제한 사

례이다”라며 “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

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
책임자 과  장 정영성 (044-200-7441)

담당자 서기관 김낙렬 (044-200-7451)

  

      


